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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11

제출연월일: 2023. 5. 31.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기능 쇠퇴 분야 인력의 적극 발굴로 중부도서관 건립, 홍보기능 강

화를 위한 신규 부서신설 등 신규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여 인력운

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01명”에서 “713명”으로 12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77명”에서 “689명”으로 12명 증원 (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 3)

1) 총 계 : 701명 → 713명(증 12명)

2) 일반직 : 698명 → 710명(증 12명)

가) 5급 : 44명 → 46명(증 2명)

가) 6급 이하 : 647명 → 657명(증 10명)

3.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지방자치법」 제125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예산담당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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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영향 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2023. 5. 24. 〜 5. 29.(5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1명”을 “7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677명”을 “68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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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13 -

정

무

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

반

직

소계 710 -

3급 1 1

4급 6 4 1 1

5급 46 26 2 4 1 13

6급

이하
657 -

별

정

직 

소계 2 -

5급 
상당 
이상 

1 -

6급 
상당 
이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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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

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1

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713명이며-----------

---.

1. 집행기관의 정원: 677명 1. ----------------68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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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별표 3]

[현 행]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

무

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

반

직

소계 698 -

3급 1 1

4급 6 4 1 1

5급 44 24 2 4 1 13

6급

이하
647 -

별

정

직 

소계 2 -

5급 
상당 
이상 

1 -

6급 
상당 
이하 

1 -



(제256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53

[개정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13 -

정

무

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

반

직

소계 710 -

3급 1 1

4급 6 4 1 1

5급 46 26 2 4 1 13

6급

이하
657 -

별

정

직 

소계 2 -

5급 
상당 
이상 

1 -

6급 
상당 
이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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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
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
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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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23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5급 2명(증) : 5급 25호봉 기준으로 산정(89,008,050)
- 6급 7명(증) : 6급 16호봉 기준으로 산정(69,356,280)
- 7급 5명(증) : 7급 7호봉 기준으로 산정(49,331,840)
- 9급 1명(증) : 9급 1호봉 기준으로 산정(34,693,160)
- 8급 3명(감) : 8급 4호봉 기준으로 산정(39,159,010)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원)

Ⅱ. 재정지출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지출

5급 2명 945,111,630 178,016,100 183,356,580 188,857,280 194,522,990 200,358,680
6급 7명 2,577,553,340 485,493,960 500,058,770 515,060,540 530,512,350 546,427,720
7급 5명 1,309,547,170 246,659,200 254,058,970 261,680,740 269,531,160 277,617,100
9급 1명 184,190,680 34,693,160 35,733,950 36,805,970 37,910,150 39,047,450
소계(a) 4,754,493,390 895,530,580 922,396,480 950,068,380 978,570,420 1,007,927,530

수입
8급 3명 623,701,500 117,477,030 121,001,340 124,631,380 128,370,320 132,221,430
소계(b) 623,701,500 117,477,030 121,001,340 124,631,380 128,370,320 132,221,430

총비용(a-b) 4,130,791,890 778,053,550 801,395,140 825,437,000 850,200,100 875,7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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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4,130,791 778,053 801,395 825,437 850,200 875,706
국 비
구 비 4,130,791 778,053 801,395 825,437 850,200 875,706

1. 부대의견 : 해당없음

2.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과 협의

3. 작 성 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이성실(052-29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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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시 비

구 비 778,053 801,395 825,437 850,200 875,706 4,130,791

합 계 778,053 801,395 825,437 850,200 875,706 4,130,791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2023년도 인건비로 충당(예산담당 협의)

5.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이성실(052-290-3142)


